
예 산 총 칙

2008년도 추경 1 회

제  1 조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662,632,500 19,878,975

일반회계 574,141,884 17,224,257

특별회계 88,490,616 2,654,718

공기업특별회계 40,528,356 1,215,851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40,528,356 1,215,851

기타특별회계 47,962,260 1,438,868

하수도사업특별회계 10,524,014 315,720

군장폐수처리시설관리특별회계 4,828,392 144,852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3,784,526 113,536

수질개선특별회계 50,000 1,500

농어촌소득지원특별회계 3,607,847 108,235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2,474,194 74,226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2,800,850 84,026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특별회계 1,938,092 58,143

주택사업특별회계 2,007,389 60,222

농공단지특별회계 653,241 19,597

공단조성사업특별회계 115,775 3,473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2,852,481 85,574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 355,759 10,673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6,430,000 192,900

도시개발특별회계 5,539,700 166,191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제  3 조 2008년도 지방채 발행한도액은 28,600,000천원으로 한다

제  4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8,925,152천원으로 한다.

제  5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1항 단서규정에 의한 다음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1. 인건비(기본급, 수당, 기타직보수)

2. 지방채 상환금 금리변동으로 인한 이자 지출 경비

제  6 조 총액인건비제도 포함되는 예산비목 상호간에 이용이 필요한 경우 지방재정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승인을 얻

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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